
첨부 년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

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 고

공통적용 항목■ 점100

 ① 투자공정의 유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·
 

 


 

점20 • 재해율 통계 지역별 :: 인300 미만 
확정통계 사용( )

시설 및 장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② 
 

 

점20

 ③ 사망사고 감소 사업 참여 사업장
   패트롤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인정 [ , ( )]
 ‘ ‘  

점20
•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

유효기간 동안 융자금 신청 시 
점수 부여

 ④ 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영 제 조 제 조80 , 84 , 89 70 , 74「 , 
제 조 또는 77 」 「법 제 조 제 항 및 시행규칙 85 1
제 조114 」에 따라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·  
필요한 기계 기구· 영 별표( 20) 또는  안전인증 자율·
안전확인 및 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S
제작하는 사업장

점15

• 영 별표 기계 기구[ 20] ·
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, , ,
 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, , 

기계

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50⑤ 점5 •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

고용증가 사업장 ⑥ 
 

점5

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⑦ 
해당 근로자 명당 점 최대 명 인정    ( 1 1 , 5 )

   
점5

• 산재보상보험법 제 조에57 따른  
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
하고 있는 경우

 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
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

점5 •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
수 있을 경우 인정

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 ⑨ 
 ‘ ‘

점5

계 점100

가점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( ) ■ 
  • 제조업 서비스업 재해자수, 상위 개 소업종 10

   * ①번 해당업종 제외 
가점 점( ) 20 • 재해자 통계 인 미만: 300

확정통계 사용( )

  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 자율 항목→ 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  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지원결정 불가 단 안전투자( , 

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제외)



재해율 상위 개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10 ( , ) - ○  ① 항목 적용 업종 

NO 소업종명　
1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[21005] 

2 목재가구제조업[20403] 

3 육제품또는유제품제조업[20001] 

4 기타목재및목제품제조업[20404] 

5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기타절임식료품제조업[20002] 

6 도정및제분업[20006] 

7 기타식료품제조업[20010] 

8 위생및유사서비스업[90102] 

9 수산식료품제조업[20003] 

10 하수도업[90103] 

재해자 상위 개 업종 10 - ○ 가점 항목 적용 업종 

NO 제조업 소업종명　 　

1 의복및장신품등의제조업[20205] 

2 인쇄업[20604] 

3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[22404] 

4 출판업및음반제조업[20603] 

5 의료기계기구제조업[22409] 

6 기타섬유제품제조업[20209] 

7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[22405] 

8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[20606] 

9 빵및과자류제조업[20004] 

10 통신기계기구또는이에관련한기계기구제조업[22408] 

NO 서비스업 소업종명　 　

1 음식및숙박업[91002] 

2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[91001] 

3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[90101] 

4 보건및사회복지사업[90714] 

5 사업서비스업[90104] 

6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[91301] 

7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사업[90716] ・

8 교육서비스업[90715] 

9 건설업본사[90515] 

10 개인및가사서비스업[90504] 


